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3] <신 설>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세부사항(제11조 관련)

1. 보수교육

가. 교육기관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교육대상

1)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자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인증기관에 

신규 또는 재 종사하려는 자

3) 1), 2)의 교육대상자는 연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 교육내용

1) 친환경 인증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 법령 및 고시 개정 사항

2)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ㆍ방법 등으로 한다.

라. 교육시간 및 안내

1)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가목"의 보수 교육기관은 교육개시 1개월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보수교육 시기, 장소 등을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마. 교육면제

1)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 이수 해당 연도에 한해 보수교육을 면

제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31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바. 기타

1)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마친 자는 해당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보

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